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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훈령 제419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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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실적가점기준(제11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가 점

격무
부서
근무 
가점

○ 격무부서 근무
  - 1년이상 근무자 0.5점
  - 1년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
산
  - 격무부서 : 대중교통계, 택
시
    화물계, 교통지도계, 청소
    행정계, 보육지원계, 장애인
    복지계, 장애인시설계, 장묘
    시설계, 도로관리계, 동물복지계
  - 가점대상자 : 계장 및 계 부서
원 
    전체

2점
한도

시정
발전

○ 다자녀 출산
  - 3자녀 출산시 0.5점, 
    4자녀 이상 출산시 1점
  - 2017.1.1. 이후 출산(입양 포함)
에
    의해 3자녀 이상인 공무원
   (부부공무원 각각 부여) 1점 

한도

[별표4] 실적가점기준(제11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가 점

격무
부서
근무 
가점

○ 격무부서 근무
  - 6월이상 근무자 0.5점
  - 6월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
산
  - 격무부서 : 대중교통계, 택
시
    화물계, 교통지도계, 청소
    행정계, 보육지원계, 장애인
    복지계, 장애인시설계, 장묘
    시설계, 도로관리계, 동물복지계
  - 가점대상자 : 계장 및 계 부서
원 
    전체

2점
한도

시정
발전

○ 다자녀 출산
  - 2자녀 출산시 0.5점
    3자녀 출산시 1.0점, 
    4자녀 이상 출산시 2.0점
  - 2023.12.1. 이후 출산(입양 포함)
한 
    자녀부터 적용
   (부부공무원 각각 부여)
  - 출산(입양)일 이후 당해직급
    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평정기간 이후 출산(입양)
    하여 가점부여 기회 없이 
    승진한 경우, 승진한 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2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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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별표4〕

실 적 가 점 기 준 (제11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가점 비 고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유    공

○ 제도․기술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경영수익사업 시행, 업무개선 등으로 세수증대
  - 5억원 이상 1.0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0.8
  -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0.4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

○ 신규 국가사업 발굴 유치(증빙자료 제출,
   년 1회 11월말 평정시만 적용)
  - 300억원 이상 1.0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0.8
  - 1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6

창안제도
우    수

○ 직무와 관련하여 창안상을 수상한자
  - 대통령 이상 1.5
  - 국무총리 1.3
  - 장    관 1.2
  - 도 지 사 1.1
  - 시    장 1.0

업무추진
유    공

○ 소관업무 관련 기관표창 수상한 부서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중앙 단위
  ․ 최 우 수 0.8
  ․ 우    수 0.6
 - 도 단위
  ․ 최 우 수 0.6
  ․ 우    수 0.4
○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자
   (계장 및 담당자 각 1명)
  - 예산 확보(국․도비)
  ․50억원 이상 1.0
  ․4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0.8
  ․30억원이상 ∼ 40억원미만 0.6
  ․2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0.4
  ․1억원이상 ∼ 20억원미만 0.2

격무부서
근무 가점

○ 격무부서 근무
  - 6월이상 근무자 0.5점
  - 6월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 격무부서 : 대중교통계, 택시화물계, 
    교통지도계, 청소행정계, 보육지원계, 
    장애인복지계, 장애인시설계, 장묘시설계, 

2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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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가점 비 고
    도로관리계, 동물복지계
  - 가점대상자 : 계장 및 계 부서원 전체

파견 가점
○ 중앙부처, 원거리(전라북도 외 지역) 파견자
   (교육 파견 제외)
  - 6월이상 근무자 0.5점
  - 1월 초과 매6월마다 0.5점씩 가산

2점한도

시정발전

○ 다자녀 출산
  - 2자녀 출산시 0.5점, 3자녀 출산시 1.0점, 
    4자녀 이상 출산시 2.0점
  - 2023.12.1. 이후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부터 적용
    (부부공무원 각각 부여)
  - 출산(입양)일 이후 당해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평정기간 이후 출산(입양)하여 가점부여 
    기회 없이 승진한 경우, 승진한 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2점한도

적극행정
우    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
  - 최우수 1.0
  - 우  수 0.8
  - 장  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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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1072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문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감면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3년 연장)

조문 제  목 감면대상(현행) 감면세목 감면율 비고

§5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년간 50%

§7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년간 50%

§9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

§9의2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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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감면 제외대상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감면 가능하도록 개정

   ▸제16조(감면신청 등) 

     -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 및 피위임자에게 통보

3.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5.(월) ~ 2023. 6. 5.(월)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및 e-mail 제출

   (1) 주    소 : 군산시청 세무과[(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2) 전화/팩스 : 063-454-2403, FAX : 063-452-8162)

   (3) E -MAIL : brave189@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2.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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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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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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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

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

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

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 2026년 1

2월 31일----------------------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

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

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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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

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

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감면한다.

6년 12월 31일-----------------

-----------------------------

-----------------------------

-----------------------------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

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

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면) --------------------------

-----------------------------

-----------------------------

-----------------------------

-----------------------------

-----------------------------

-----------------------------

-----------------------------

--------------------------- 20

26년 12월 31일----------.

제9조의2(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감면) ①「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

조에 따른 특구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제9조의2(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감면) ①----------

-----------------------------

-----------------------------

-----------------------------

-----------------------------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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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

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

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12월 31일---------------------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

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

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

-----------------------------

-----------------------------

----------------------- 건축물 

및 주택------------------.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

-----------------------.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

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

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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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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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1079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및 직렬 조정

  2.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조정

  ❍ 조정사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배치, 부서이동, 업무 

                 난이도에 맞는 직급 부여 등을 위해 직급별 정원 조정 

  ❍ 정원 조정에 따른 증감 비교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정

무
직

경
력
관

별
정
직

연
구
직

지
도
직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재 1,632 1,594 1 10 78 334 473 394 304 1 4 4 1 28

조 정 1,632 1,594 1 10 78 334 482 396 293 1 4 4 1 28

증 감 0 0 0 0 0 0 +9 +2 -11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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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별 직렬 조정

  ❍ 조정사유 :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직위에 복수직렬 추가

  ❍ 직렬 조정 내용

 

직  위 직급 현   행

⇨
변   경

건강관리과장 5급 보건·의무·간호 보건·의무·의료기술·간호

양식산업계장 6급 해양수산 행정·해양수산

어선어업계장 6급 해양수산 행정·해양수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연 221백만원 정도 증가

  ❑ 입법예고 : 2023. 5. 15. ~ 5. 30. (15일)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0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TEL 063-454-2253, FAX 063-454-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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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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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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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합 계 1632 846 101 92 151 40 13 138 251

정 무 직 계 1 1

차관(급) 소 계 1 1

정 무 1 1

일 반 직 계 1594 838 101 62 151 40 13 138 251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10 5 1 1 2 1

행 정 3 1 1 1

기 술 1 1

행 정 · 기 술 5 4 1

행 정 · 기 술 · 농 촌 지 도 1 1

5급 소 계 78 36 4 2 6 3 1 10 16

행 정 16 15 1

의 무 1 1

시 설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사 서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시 설 8 7 1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2 2

행정· 사회복지· 의료기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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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5급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공 업 · 환 경 2 2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행 정 · 농 업 · 농 촌 지 도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3 3

행 정 ·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보건· 의무· 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 사회복지· 공업· 시설 2 2

행정· 사회복지· 농업· 녹지 2 2

행정· 사회복지· 농업· 보건 1 1

행정· 사회복지· 농업· 환경 1 1

행정· 사회복지· 농업· 시설 4 3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 녹 지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 시 설 1 1

행정· 농업· 수의· 농촌지도 1 1

행정· 농업· 해양수산· 시설 2 1 1

행 정 · 농 업 · 간 호 · 시 설 1 1

행 정 · 농 업 · 환 경 · 시 설 2 2

행정· 보건· 의료기술· 간호 1 1

6급 소 계 334 189 19 19 27 10 3 31 36

행 정 68 51 3 2 12

세 무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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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6급 전 산 1 1

사 회 복 지 8 2 6

공 업 5 3 2

녹 지 2 2

해 양 수 산 2 2

보 건 진 료 6 6

시 설 18 16 2

시 설 관 리 1 1

운 전 3 2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13 11 1 1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0 18 1 8 13

행 정 · 사 서 9 1 8

행 정 · 속 기 1 1

행 정 · 공 업 6 3 2 1

행 정 · 농 업 13 4 7 2

행 정 · 녹 지 2 2

행 정 · 해 양 수 산 5 5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30 28 2

행 정 · 학 예 연 구 3 2 1

전 산 · 시 설 1 1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공 업 · 환 경 5 3 2

공 업 · 시 설 5 4 1

농 업 · 수 의 2 2

농 업 · 시 설 1 1

농 업 · 농 촌 지 도 6 6



제654호                         시     보                     2023. 5. 15.(월)

- 20 -

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6급 녹 지 · 시 설 2 2

보 건 · 식 품 위 생 3 3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1 1

행 정 · 세 무 · 사 회 복 지 2 1 1

행 정 · 세 무 · 공 업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6 1 5

행 정 · 전 산 · 방 송 통 신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1 1

행 정 · 공 업 · 환 경 5 4 1

행 정 · 공 업 · 시 설 3 2 1

행 정 · 농 업 · 녹 지 1 1

행 정 · 농 업 · 시 설 3 1 1 1

행 정 · 농 업 · 농 촌 지 도 2 2

행 정 · 녹 지 · 시 설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3 2 1

행 정 ·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공 업 · 농 업 · 농 촌 지 도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2 2

농업· 농업연구· 농촌지도 3 3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10 10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 녹 지 1 1

행 정 · 전 산 · 공 업 · 시 설 1 1

행정· 전산· 공업·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1 1

행정· 속기· 시설· 방송통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보 건 · 환 경 2 2

행 정 · 농 업 · 녹 지 · 시 설 1 1

행정· 농업· 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 보건· 의료기술· 간호 3 3



제654호                         시     보                     2023. 5. 15.(월)

- 21 -

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7급 소 계 482 256 40 16 49 18 4 36 63

행 정 151 97 1 1 17 2 1 6 26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41 4 1 12 24

사 서 7 7

속 기 1 1

공 업 18 5 13

농 업 8 8

녹 지 4 4

수 의 2 2

해 양 수 산 7 5 2

보 건 2 2

간 호 9 9

보 건 진 료 8 8

환 경 7 7

시 설 38 32 1 4 1

방 송 통 신 5 5

시 설 관 리 1 1

운 전 4 3 1

기 계 운 영 2 1 1

선 박 항 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24 19 5

행 정 · 전 산 6 6

행 정 · 사 회 복 지 30 22 8

행 정 · 사 서 2 2

행 정 · 공 업 5 4 1

행 정 · 농 업 14 3 1 10

행 정 · 녹 지 4 2 2

행 정 · 해 양 수 산 5 5

행 정 · 보 건 7 3 3 1

행 정 · 환 경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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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7급 행 정 · 시 설 16 10 1 1 4

전 산 · 방 송 통 신 1 1

공 업 · 해 양 수 산 1 1

공 업 · 환 경 5 4 1

공 업 · 시 설 2 2

농 업 · 수 의 1 1

녹 지 · 시 설 1 1

해 양 수 산 · 시 설 1 1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전 산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정· 사회복지 · 방송통신 1 1

행 정 · 공 업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농 업 · 해 양 수 산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보 건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16 1 15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1 1

행정· 사회복지· 농업· 방송통신 2 2

8급 소 계 396 215 32 12 39 6 3 26 63

행 정 104 65 1 7 1 1 7 22

세 무 6 5 1

전 산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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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8급 사 회 복 지 22 6 1 4 11

사 서 5 5

공 업 20 11 1 1 7

농 업 3 3

녹 지 4 4

해 양 수 산 7 5 2

보 건 10 3 7

의 료 기 술 7 7

간 호 18 6 12

보 건 진 료 4 4

환 경 2 2

시 설 35 29 6

방 송 통 신 2 2

방 재 안 전 1 1

운 전 9 7 1 1

건 축 운 영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3 3

행 정 · 세 무 12 10 2

행 정 · 전 산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36 18 2 16

행 정 · 사 서 2 2

행 정 · 공 업 8 3 4 1

행 정 · 농 업 16 6 1 7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4 4

행 정 · 보 건 3 1 1 1

행 정 · 간 호 3 1 2

행 정 · 시 설 21 16 1 4

행 정 · 방 송 통 신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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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8급 세 무 · 전 산 1 1

전 산 · 방 송 통 신 2 2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3 2 1

공 업 · 시 설 3 2 1

공 업 · 방 재 안 전 1 1

해 양 수 산 · 시 설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보 건 · 간 호 1 1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행 정 · 전 산 · 속 기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행 정 ·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9급 소 계 293 136 5 12 28 2 2 35 73

행 정 64 21 2 1 11 29

세 무 9 9

전 산 3 2 1

사 회 복 지 59 2 1 16 40

사 서 7 7

속 기 1 1

공 업 8 4 1 3

농 업 9 8 1

녹 지 2 2

해 양 수 산 5 3 2

보 건 3 3

의 료 기 술 1 1

환 경 5 4 1

시 설 28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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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9급 방 송 통 신 1 1

방 재 안 전 2 2

시 설 관 리 4 1 3

운 전 3 1 2

전 기 운 영 4 3 1

기 계 운 영 1 1

열 관 리 운 영 1 1

사 육 운 영 2 2

사 무 운 영 22 15 4 3

행 정 · 세 무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19 15 4

행 정 · 사 서 2 2

행 정 · 공 업 3 3

행 정 · 농 업 3 3

행 정 · 녹 지 2 2

행 정 · 해 양 수 산 4 2 2

행 정 · 보 건 2 1 1

행 정 · 식 품 위 생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4 4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공 업 · 시 설 1 1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 위 생 1 1

행정· 해양수산· 보건· 식품위생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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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 급 직 렬

연 구 직 계 1 1

연구사 소 계 1 1

연구사 농 업 연 구 · 농 촌 지 도 1 1

지 도 직 계 28 28

지도관 소 계 2 2

농 촌 지 도 2 2

지도사 소 계 26 26

농 촌 지 도 26 26

전 문 경 력 관 계 4 3 1

나군 소 계 4 3 1

전 문 경 력 관 4 3 1

별 정 직 계 4 4

6급상당 소 계 3 3

별 정 3 3

7급상당 소 계 1 1

별 정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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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급 직 렬

합 계 1632846 113 92 151 40 13 138 239

일 반 직 계 1594838 113 62 151 40 13 138 239

5급 소 계 78 36 4 2 6 3 1 10 16

보 건 · 의 무 · 간 호 1 1

6급 소 계 334189 19 19 27 10 3 31 36

해 양 수 산 4 4

행 정 · 해 양 수 산 3 3

7급 소 계 473248 39 16 49 18 4 36 63

보 건 1 1

환 경 6 6

시 설 37 31 1 4 1

행 정 · 사 회 복 지 24 16 8

8급 소 계 394213 44 12 39 6 3 26 51

간 호 13 13

시 설 36 30 6

행 정 · 사 회 복 지 33 15 2 16

행 정 · 간 호 4 1 3

보 건 · 간 호 2 2

의 료 기 술 · 간 호 3 3

보건· 의료기술· 간호 2 2

9급 소 계 304146 6 12 28 2 2 35 73

보 건 4 4

환 경 6 5 1

행 정 · 사 회 복 지 28 24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합

계

본

청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사
업
소

의
회
사
무
국

읍 면 동

계급 직 렬

합 계 1632846101 92 151 40 13 138251

일 반 직 계 1594838101 62 151 40 13 138251

5급 소 계 78 36 4 2 6 3 1 10 16

보건·의무·의료기술·간호 1 1

6급 소 계 334 189 19 19 27 10 3 31 36

해 양 수 산 2 2

행 정 · 해 양 수 산 5 5

7급 소 계 482 256 40 16 49 18 4 36 63

보 건 2 2

환 경 7 7

시 설 38 32 1 4 1

행 정 · 사 회 복 지 30 22 8

8급 소 계 396 215 32 12 39 6 3 26 63

간 호 18 6 12

시 설 35 29 6

행 정 · 사 회 복 지 36 18 2 16

행 정 · 간 호 3 1 2

보 건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보건· 의료기술· 간호 1 1

9급 소 계 293 136 5 12 28 2 2 35 73

보 건 3 3

환 경 5 4 1

행 정 · 사 회 복 지 19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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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1080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소 중 일부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렬을 추가함으로서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내용 : 건강관리과장 직렬에 “의료기술”직렬 추가

 

직  위 직급 현   행 ⇨ 변   경

건강관리과장 5급 보건·의무·간호 보건·의무·의료기술·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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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3. 5. 15. ~ 5. 30. (15일)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0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TEL 063-454-2253, FAX 063-454-6005)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063-454-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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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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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를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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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하부조직) ② 보건행정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

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

로,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

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

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

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② ----------

 ------------------------------

-----------------------------

-----------------------------

-----------------------------

-----------------------------

---------- 건강관리과장은 지방

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

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54호                         시     보                     2023. 5. 15.(월)

- 33 -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3 - 6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 

 ❍ 다자녀 가정 우대(3인→2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

른 급수조례의 영향에 따라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다자녀(3인 → 2인 및 18세이하) 조정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 가정용 3㎥(톤)/월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확대 지원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4까지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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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층 수도과

  2) 팩스 : 063-454-534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전화 : 063-454-5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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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6호 중 “3명”을 “2명”으로,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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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

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6. 2명 ---------------------

-------------- 18세 이하----

---------------------------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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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m 다자녀 가구 감면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확대하여 감면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4항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2019.11.26.] [[시행일 2014.7.1]]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다자녀 가구 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 시행

       m 감면대상 기초수급자 현황 (2022. 7월말 기준)
구  분 19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3명이상가구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2명이상가구 증 가 수 비고
세대수 3,143세대 14,386세대 11,243세대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87_0_20181224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973_0_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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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용추계 결과

- 감면 대상자 확대 시 연 216백만원정도 세입 감소 예상

기     존 변     경 추가 소요 예상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월간 연간

3,143세대 181백만원 14,386세대 828백만원 53백만원 647백만원
※ 가구당  3톤/4,500원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제4항에 

의거 감면된 사용요금을 관련부서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 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이원실

연락처 (063) 454-5340



제654호                         시     보                     2023. 5. 15.(월)

- 39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3-8호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인증 확대를 통해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우리시의 로컬푸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인증대상에 양봉산물 추가(안 제4조제2항)

나. 축산물 및 가공품의 인증은 단계없이 부여(안 제5조제2항)

다. 축산물 HACCP 인증증명서류를통한로컬푸드인증신청내용추가(안 제6조제1항)

라. 식품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결과 적합 양봉산물에 대해 시험성적서

제출 시 현장심사 생략 내용 추가(안 제16조제3호)

마.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축산물 코드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먹거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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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 제출할 곳

[우 :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운회길 32(개정면, 군산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TEL. 063-454-3043, FAX. 063-454-6004, E-mail. jisu2405@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063-454-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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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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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을 “생산·취급·가공된 축

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한 양봉산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축산물 및 가공품의 인증은 단계 없이 부여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중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를 “인증을 받은 증명서

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

증을 받은 증명서류”로 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한 양봉산물

별표 2의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에 축산물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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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08 축산물류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양봉산물(벌꿀 화분 
등), 식용란(계란 등)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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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제4조 관련)
품목군별 분류

번호 분류군별 작 물 명 비고

식량작물 01
곡  류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서  류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  류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과 수
(수실) 02

인과류 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 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 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류 밤, 호도, 잣 등

채 소 03

엽채류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
물 등

엽경채류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류 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등
박  과
채소류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이외 
과 채 류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
(파프리카), 피망 등

새  싹
채소류 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약용작물 04 약  용
작물류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
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
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
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
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작물 05 유  지
종실류 참깨, 들깨, 땅콩 등

버 섯 06 버섯류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가공품 07 가공품류 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축산물 08 축산물류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양봉산물(벌꿀 
화분 등), 식용란(계란 등) 등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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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생  

략)

제4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현행

과 같음)

  ②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

산,「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

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

산·취급·가공된 축산물

  2. ---------------------------

----------------------------

----------------------------

---------- 생산·취급·가공

된 축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

봉산물 시험결과 적합한 양봉산

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인증 단계) ① (생  략) 제5조(인증 단계) ① (현행과 같

음)

  ② 축산물은「축산물 위생관리

법」에 따른「축산물안전관리인

증기준」에  따른다. 가공품은 

제1항 각호에 따른 단계별 원·

  ② 축산물 및 가공품의 인증은 단

계 없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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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 중 식재료 비중이 10%  이

상인 농산물에 대해 가장 낮은 단

계의 인증 단계를 적용한다.

제6조(인증 신청) ① 군산 로컬푸

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①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축산법」제42조의2에 따

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

은 증명서류

    다.------------------------

----------인증을 받은 증명

서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

준(HACCP) 인증을 받은 증명

서류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항생제, 유기축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

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

공된 축산물

  3.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

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

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

급·가공된 축산물, 「양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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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한 양봉

산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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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4조 관련)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품목
군별

분
류
번
호

분류
군별 작 물 명 비고

식량
작물 01

곡  
류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
수, 조, 수수, 메밀 등

서  
류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  
류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과 
수
(수
실)

02

인과
류 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
류

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
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
류

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
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
류 밤, 호도, 잣 등

채 
소 03

엽채
류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엽경
채류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
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
류

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
근 등

박  
과

채소
류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
이외 
과 
채 
류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
지, 고추, 착색단고추
(파프리카), 피망 등

새  
싹

채소
류

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약용
작물 04

약  
용

작물
류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
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
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
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
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

[별표 2]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제4조관련)
품목
군별

분
류
번
호

분류
군별 작 물 명 비고

식량
작물 01

곡  
류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서  
류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  
류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과 
수

(수실
)

02

인과
류 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
류

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
류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
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
류

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
류 밤, 호도, 잣 등

채 
소 03

엽채
류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엽경
채류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
류

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
근 등

박  
과

채소
류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
이외 
과 
채 
류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
(파프리카), 피망 등

새  
싹

채소
류

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약용
작물 04

약  
용

작물
류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
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
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
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
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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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
작물 05

유  
지

종실
류

참깨, 들깨, 땅콩 등

버 
섯 06 버섯

류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
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
고, 목이 등

가공
품 07 가공

품류
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
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
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
작물 05

유  
지

종실
류

참깨, 들깨, 땅콩 등

버 
섯 06 버섯

류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
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가공
품 07 가공

품류
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
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축산
물 08 축산

물류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
기, 양봉산물(벌꿀, 화분 등), 식용
란(계란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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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68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2.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11건,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3. 5.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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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동 

224-24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3길 11-6 

(선양동)
2023051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1길 23 

(나운동)
　 20230508

건물

철거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397-1

전라북도 군산시 관여길 139 

(신관동)
20230510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25-12

전라북도 군산시 사전길 24-1 

(산북동)
2023050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4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안2길 

23-1 (조촌동)
20230509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25-4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1길 27 

(산북동)
2023050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57
　 20230427

건물

철거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5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흔옥길 

32
20230502 　 20070528 둔덕리 흔옥 마을 소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143-29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번영로 

499
20230502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

존도로명 활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71-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1길 258
20230502 　 20150210 섬이름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38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하장곤1길 22-14
202305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283-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동로 30
20230428 　 20100125

옥구읍 동쪽에 위치한 도로, 상평리,이곡

리, 수산리통과도로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산13-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267
20230427 　 20090508 섬이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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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 - 7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3.  5.  5.

군   산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 
하고 사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3. 5. 5. ~ 2023. 5. 24. (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5. 5. ~ 2023. 5. 24.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및 게시판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우편송달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https://www.gun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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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3년 5월 24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454-6030), 방문제출
   라. 제 출 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17(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865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변경)사유 관리기관유형 등급 면 적

당초 술산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49번지 일원

붕괴
위험 E A=3,8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군산시청

변경 술산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49번지 일원

붕괴
위험 E A=2,263㎡ 〃

(사업 편입면적 변경) 군산시청

5.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술산
2022.

~
2023.

500 토사깎기(A=1,313m²), 낙석방지책 설치(L=36m), 
우수관 부설(L=54m) 등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예산(국·지방비)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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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옥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가.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군산시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와 협의하여야 함.

붙임 1. 변경 전·후 도면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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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후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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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술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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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지곡동 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주)디앤아이

나. 대 표 자 : 정성화

다. 주 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9(갈산리), 201-2호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7월 8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3년 4월 27일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32-1번지 외 34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분양)

다. 대지면적 : 15,403㎡

라. 건축면적 : 6,446.2622㎡ (건폐율 : 41.85%)

마. 연 면 적 : 56,022.6579㎡ (용적률 : 2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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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 외, 291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291

84A 민영주택 162 84.5352 29.9471 114.4823

110A 민영주택 24 110.7891 35.9402 146.7293

110T 민영주택 105 110.7891 40.8072 151.5963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22,508,000(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1월 15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5
백토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군산시 지곡동
332-1번지
일원

16,204 증) 92 16,296
군산시 고시
제2022-107호
(2022.7.18)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65
백토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군산시 지곡동
332-1번지
일원

16,296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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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72 10
집산

도로
488

지곡동

산104-2도

지곡동

근린공원17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189
16∼

17.5

국지

도로
147

대로2-9

지곡동

소로1-472

지곡동

산104-2도

일반

도로

군산시고

시

제2022-107

호

(2022.7.18.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 1 16,204 증) 92 16,296

① 15,381 증) 22 15,403 공동주택용지

② 823 증) 70 893 도로용지(무상귀속)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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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①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40% 이하

변경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29층 이하

◦ 변경사유 : 지하층 일부구간에 대해 건축면적으로 합산함에 따라 건폐율 증가사항 반영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7.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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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 - 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1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8.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23-00001호 (2023. 3. 21.)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어업진흥과))

③ 허가목적 : 2022년 군산시 해중림 조성사업 위한 자연석 시설로 생태

환경 개선 및 어패류의 산란 서식장 제공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목적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해역 일원

⑤ 면    적 : 25,011㎡

⑥ 허가기간 : 2023. 3. 21. ~ 2038. 3. 20.까지(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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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76호

군산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2-182호(2022.11.4.)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경암동 577-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사업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군산시 경암동 577-4번지 외 3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개설사업
   나. 명 칭 : 경암동 로컬푸드복합센터앞 가감속차로 설치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당초 : L=135m, B=5m, A=838㎡(가감속차로 설치)
   나. 변경 : L=135m, B=5m, A=833㎡(가감속차로 설치)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먹거리정책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가. 당초 : 2022. 11. 4. ~ 2023.  5. 31.
   나. 변경 : 2022. 11. 4. ~ 2023.  9.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변경)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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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당  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경암동 577-3 대 297 4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57 대 93 15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경암동 577-1 대 3,653 25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4 도 3,825 52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합 계 4필지 7,868 833

 (변  경)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경암동 577-3 대 297 4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59 대 15 1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1 대 3,653 25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경암동 577-4 도 3,825 52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합 계 4필지 7,790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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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7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
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나. 명 칭 : 군산C.C 조성공사(8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면적(㎡) 규모 또는
건축연면적(㎡)

1∼7단계(㎡)
(기준공) 8단계(㎡) 비 고

총   계 4,240,089 - 3,596,177 643,912

체

육

시

설

소    계 1,063,501 30,181m(325par) 1,033,592 29,909
티 74,521 363개소 74,521 -

그 린 58,952 82개소 58,952 -
벙 커 66,134 192개소 66,134 -

페어웨이 483,330 90개소 483,330 -
러 프 346,509 117개소 346,509 -

골프연습장 29,909 30타석 - 29,909
연습그린 4,146 5개소 4,146 -

건 

축

시

설

소    계 85,969 32,978.05 66,079.08 19,572 19개동
클럽하우스  45,654 15,493.63 45,654 - 2개동
숙박시설 9,645 9,322.55 9,645 - 1개동
휴 게 소 2,947 1,014.95 2,947 - 9개동
관 리 동 5,721 2,913.53 5,721 - 3개동
수 위 실   179 16.13   179 - 1개동

가스저장창고  150 47.64 150 - 1개동
창    고 2,100 1,782.08 816.08 966.00 1개동
지원용지 18,606 - - 18,606
가압펌프실 967 240.24 967 - 1개동
골프연습장 2,147.30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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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규모 또는
건축연면적(㎡)

1∼7단계(㎡)
(기준공) 8단계(㎡) 비 고

공

공

시

설

소   계 234,529 187,370 47,159

골프장주차장  60,913 1048대 46,597 14,316

오수처리장    1,742 620㎥/1일   1,742 -

가스저장탱크 (150) 20TON (150) - 지하매설

정수시설
상수탱크  (210) 500㎥/1일

100TON (210) - 지하매설

유류저장탱크 (98.2) 12,000L (98.2) - 지하매설

가압장 100 252㎥/1일 100 -

진입도로(부지내) 12,500 B=18.5m,L=675m 12,500 -

관리도로  37,220 B=3~6.5m,L=6.2km 4,527 32,693

도    로  96,710 B=2.9m,L=33,3km -

응급도로  25,194 B=3m,L=8.4km -

배수시설 150 D1500*2련 1개소 150

녹

지

시

설

소    계 2,856,090 - 548,238

묘 포 장 4,418 - -

복원녹지 1,081,721 - 231,657

원형보존(구거) 1,544,432 - 316,581

원형보존(임야) 225,519 - -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남군산로 1685
   나. 성 명 : 군산레져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전 체 기준공(1∼7단계) 8단계
2004.06.22.～2025.12.31. 2004.06.22.～2013.03.31. 2009.10.31.～2025.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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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23 - 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1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0.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23-00002호 (2023. 5. 10.)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③ 허가목적 : 해양수산부 용역 사업 “전국파랑 통합 관측망 구축 및 유지

관리 용역”을 위해 주요 항만 및 연안시설물에 내습하는 

파랑을 상시 관측하여 이상고파 내습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원인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인근 

해역의 천해설계파 산정을 위한 파랑변형 수치실험 시,

관측파랑 재현을 통한 수치실험 결과의 정확도 검보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약 14km 지점

⑤ 면    적 : 2,89㎡

⑥ 허가기간 : 2023. 5. 10. ~ 2028. 5. 9.까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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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2023-99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사정동 19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사정동 194-1번지 외 4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
     2) 명 칭 :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A=108,022㎡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층) 동수(동)
계 12,917.19 69,844.41 11.95 47.12 - 2동

본 관 동 11,995.76 67,011.90 11.10 46.49 지하2층/지상10층 1동
장례식장 921.43 2,832.51 0.85 0.63 지하1층/지상1층 1동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업시행자 :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3.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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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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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계 120,871 108,022

1 군산시 사정동 194 1  답 5,636 5,636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 군산시 사정동 194 2  답 2,003 2,003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 군산시 사정동 194 3  답 2,003 2,003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4 군산시 사정동 194 4  답 4,020 4,02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5 군산시 사정동 194 5  답 4,033 4,033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6 군산시 사정동 194 6  답 3,951 3,95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7 군산시 사정동 194 7  답 3,620 3,59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8 군산시 사정동 194 12  도 572 572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 -
9 군산시 사정동 194 64 도 216 202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 -

10 군산시 사정동 194 27  도 9,490 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 -
11 군산시 사정동 194 61  도 39 1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 -

12 군산시 사정동 194 63  답 2,848 2,388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13 군산시 사정동 195 1  답 3,441 3,441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14 군산시 사정동 195 2  답 2,000 2,00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15 군산시 사정동 195 3  답 2,000 2,00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16 군산시 사정동 195 4  답 4,000 4,00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17 군산시 사정동 195 5  답 4,000 4,00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18 군산시 사정동 195 6  답 3,940 3,94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19 군산시 사정동 195 7  답 3,802 3,802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0 군산시 사정동 195 8  답 3,967 3,921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1 군산시 사정동 195 20  구 3,822 2,206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 그린로 20　 - - -

22 군산시 사정동 195 21  구 1,457 1,436 농림축산식품부  군산시 금광동 172 - - -
23 군산시 사정동 195 28  답 1,077 626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4 군산시 사정동 196 1  답 1,150 1,15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5 군산시 사정동 196 2  답 4,033 4,033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6 군산시 사정동 196 3  답 4,033 4,033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7 군산시 사정동 196 4  답 4,033 4,033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8 군산시 사정동 196 5  답 3,974 3,974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29 군산시 사정동 196 6  답 3,831 3,831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0 군산시 사정동 196 7  답 4,000 4,00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1 군산시 사정동 196 33  답 3,015  2,51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2 군산시 사정동 197 1  답 1,359 1,359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3 군산시 사정동 197 2  답 972 972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4 군산시 사정동 197 3  답 4,036 4,036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5 군산시 사정동 197 4  답 3,848 3,848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6 군산시 사정동 197 5  답 3,550 3,55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37 군산시 사정동 197 6  도 393 393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 -
38 군산시 사정동 197 7  도 93 9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 -

39 군산시 사정동 197 8  답 1,397 1,397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40 군산시 사정동 197 9  답 1,273 1,273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41 군산시 사정동 197 10  도 357  320 농림축산식품부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42 군산시 사정동 197 11 　 답 2,875 　  2,760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 - -
43 군산시 사정동 197 26  도 712  6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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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8.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3. 5. 8.

2.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문화재단
이사장의인

한글전서체
2.4*2.4

인조각
군산시
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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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군산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폐교, 폐원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3. 5. 8..
군  산  시  장

1. 목    적

군산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총 14개의 시설이 폐교, 폐원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3.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05. 08. ∼ 2023. 05. 30.(22일)
5.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05.08. ∼ 2023.05.30.(22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4-6035)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3812
라. 보내실 곳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